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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 정  안  전 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서울시 소형차전용도로 내 대형차 통행제한 안내 협조 요청

1. 평소 도로교통사고 등 재난안전관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 

2. 서울시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소형차 전용도로로써 신월여의지하도로 

('21.4월)및 서부간선지하도로('21.9월)를 개통, 높이3.0미터 초과 시 차량제한을 

위한 안내표지판, 높이제한시설 등을 다수 설치하였으나, 상세 설치기준이 없어 운

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형화물차 및 대형버스의 오진입 

및 끼임사고가 지속 발생*하여 뒤따르던 차량의 급제동 등으로 인한 터널 내 대형

사고 우려, 시설물 파괴, 장시간 교통통제 등 2차 피해도 큰 실정입니다.  

  * 서부간선ㆍ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이후 오진입 및 끼임 사고 과태료 354건 부과(‘21년 71건, ’22년 

206건,‘23년 77건) (도로법 제77조, 운행제한•운행허가 위반 시 과태료 30~100만원) 

3. 귀 기관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대형버스·대형화물차의 끼임·오진입으로 인한 

대형재난·사고 방지를 위하여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신월여의지하도로에 대하여 붙

임의 "서울시 소형차 전용도로 내 대형차량 통행제한 안내문"을 산하단체, 관련 업

체 및 사업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  

붙임 : 서울시 소형차전용도로 내 대형차량 통행제한 안내문 1부.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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